
붙임#8-10-1

3급(상당) 이상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구비서류 안내

○ 응시자 준비서류 : 서식 ① ~⑧

제출서류 명 작성시 유의 사항

① 신원진술서 1부

· 사진 파일 : 6개월 이내 촬영 (흰배경, 정면)

· 등록기준지는 본적지를 의미하며, 기본증명서에 나온 주소를

그대로 기입

· 최초임용 연월일 기입 (0000년 00월 00일, 2페이지 경력에)

- 2페이지, 3페이지 하단 작성자 자필서명 필요

· 학력은 고등학교부터 기재

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
· 중간에 서명 반드시 필요, 가운데 표 상의 서명칸에 반드시

서명을 할 것(동그라미나 체크표시 하지 말것)

(자녀 두명 이상인 경우 자녀 모두 작성)

·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는 본인 대리 서명 가능

· 부모란이 추가된 수정양식으로 작성

·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나 군입대한 자녀 등 직접 자필

서명을 받기 어려울 경우, 해당인원의 성함 및 서명을 근무

예정자께서 대필하시면 됨.

(작성자가 동의서를 출력하여 가족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하면

대리서명 효력)

· 가족관계란 작성시 ‘가족관계증명서’에 등재된 가족분들은

빠짐없이 포함해서 작성

③ 인적사항 1부 · 직장선배·후배·동료 각 3명씩 기재

④ 최근 5년 외부강의(회의)

신고 현황 1부
· 외부강의(회의) 신고 현황 빠짐없이 기재

⑤ 최근 3개 직위 업무 

추진실적 기술서 1부

·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서술식으로 작성

· 필요시 3개 직위 이상 추가 기술 가능(중요 실적)

⑥ 기본 인적 사항 

(이력서) 1부
· 작성 후 각주는 삭제



붙임#8-10-2

제출서류 명 작성시 유의 사항

⑦ 증명서류 5종

가. 기본증명서

나. 가족관계증명서

다. 혼인관계증명서

라. 입양관계 증명서

마.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

각 1부

·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서 발급

* 인터넷 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’을 통

해서도 발급 가능

· 발급 시 발급구분은 ‘상세’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전체)까지 표시

· 증명서류별 유의사항

- 가. 기본증명서 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별 따로 발급

· 기혼자 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직계비속(자녀)

· 미혼자 : 본인, 직계존속(부모)

- 나. 가족관계증명서 : 본인 기준으로 발급

- 다. 혼인관계증명서 :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

(미혼자도 반드시 제출)

- 라. 입양관계 증명서 :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

(미혼자도 반드시 제출)

- 마.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

제출(미혼자도 반드시 제출)

* 혼인, 입양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‘해당사항 없음’으로 발

급됨

⑧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

출력물 1부

· 인터넷 www.peti.go.kr에 로그인 하신 후 신고자료 조회 

메뉴에서 조회, 출력(공직자 재산등록자에 한하여 제출)

< 자주 틀리는 사례 >

∙ 변경된 양식이 아닌 과거 양식 사용

∙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상 가족들의 경우 14세 미만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자필서명 필요

∙ 국정원 신원조사 서류 중 ‘개인정보제공동의서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서명 누락

∙ 기본증명서 제출 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별이 아닌 본인 증명서만 제출

∙ 자필 서명 누락 등 (반드시 서명 작성, o,√표시 불가)

- ④ 파일 중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

∙ 인사담당자·과장 자필 서명 누락 등 (반드시 서명 작성, o,√표시 불가)

- ⑦ 파일 중 징계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

< 참고 : 신원조사 관련 안내사항 (국정원) >

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(신원조사 사항) 7. 가족관계에 의거 신원조사시 
사전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 : 父ㆍ母, 배우자, 자녀
*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, 직계비속은 未입양 배우자의 자녀 포함
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(신원조사 사항) 8. 재산에 의거 父ㆍ母, 배우자,

자녀의 재산 사항도 신원조사 항목에 포함
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(신원조사 사항) 5. 국적 등 조사 대상자의 여타 
사항의 조사를 위해 父ㆍ母, 배우자, 자녀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∙ 비동거 등 사유로 父ㆍ母 등 가족의 자필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, 본인이 동의서를
출력하여 가족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하면 대리서명 효력 
∙ ‘22.12월 이전 신원조사를 받은 후보자는 ’2년 유효기간‘ 여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
신원조사를 받아야 함. 다만, ‘22.12월 이후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유
효기간 적용 가능


